2004년 중국 관세율 조정
1. 조정내용
   가. 종 합
      ㅇ 중국이 WTO 가입시 약속한 바에 따라 2003년 평균 관세율 11%에서 2004년 10.4%로 인하
      ㅇ 총 2414 세목에 대하여 인하, 이는 총세목의 32.3% 차지

   나. 세목수 조정
      ㅇ HS 8단위 세목 34개 신설, 4개 삭제, 6개 상품명칭 변경
      ㅇ 총 세목수 2003년 7,445개에서 2004년 7,475개로 30개 증가

   다. 종량세 및 복합세 적용품목
      ㅇ 냉동닭 등 44개 종량세 적용품목 및 비디오재생기 등 7개 복합세 적용 품목의 계속 시행, 일부품목 관세 인하

   라.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
      ㅇ 밀, 콩기름, 설탕 등 10개 농산물 및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한 할당관세 할당액 관리의 계속 시행
      ㅇ 설탕의 할당관세를 종전 20%에서 15%로 인하, 기타 기존세율 유지

   마. 수출관세율 및 수출잠정관세율 조정
      ㅇ 수출관세 징수품목은 36개 세목으로 2003년과 동일
         - 상품분류로 인한 납세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HS 2617.1010의 "생 안티몬"을 "생 안티몬(안티몬 정광, 선광 제품)"으로 변경
      ㅇ 수출잠정세율 적용품목을 24개로 조정, 일부 잠정세율 인하
         - HS 2607.0000 "납광사 및 그 정광"과 HS 2608.0000 "아연광사 및 그 정광"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 중지, 수출관세 징수

   바. 수입잠정세율
      ㅇ 2003년대비 45개 삭제, 30개 조정, 36개 신설 실제 209개 세목 적용, 209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 5.3%

   사. 협정 및 특혜세율
      (1) "방콕협정"세율
         ㅇ 한국, 인도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 및 라오스 5개국에서 수입하는 902개 세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"방콕협정"상 특혜세율 적용
         ㅇ 평균세율은 9.9%, 최혜국세율과 비교시 특혜폭은 18.9%
         ㅇ 원산지 적용기준은 "<아시아,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의 발전도상국에 관한 무역 제1협정> 시행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화물 원산지 잠정규정"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.

      (2) "중국-아세안 10개국 자유무역협정" 조기정착을 위한 특혜세율
         ㅇ 필리핀을 제외한 9개국과 상기협정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특혜세율 실시(필리핀과는 협정 미체결)
            - HS 제1-8장에 포함되는 품목중 살아있는 동물, 동물제품, 생화, 과일, 채소 등 총 571개 세목에 대해 0-10%의 특혜세율 적용(국가별로 상이)
         ㅇ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, 싱가폴, 부르나이 5개국과 HS 제1장- 8장 이외의 22개 세목에 대한 0-10%의 특혜관세 적용
      *  참고로 태국과는 2003. 10.1부터 192개 세목의 무관세 조치는 계속 시행

      (3) 중국 내륙과 홍콩, 마카오 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2004. 1. 1부터 무관세 조치
         ㅇ 원산지가 홍콩인 수입품목에 관하여 무관세 실시
            - 약품, 화장품, 플라스틱제품, 피혁, 방직품 의류, 장신구 및 일부 전기제품 등 374개 세목
            - 인하폭 평균 11.2%
         ㅇ 원산지가 마카오인 수입품목에 대하여 무관세 실시
            - 식품, 음료수, 화공제품, 화장품, 약물 등 311개 세목
            - 인하폭 평균 15%

   아. 정보기술협정(ITA) 세율
      ㅇ 협정에 포함되는 품목중 1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"0"세율 적용(2003년 15개 품목)
